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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2026. 5. 1.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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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16조(물품의 가격) 물품의 가

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.

1. (생 략)

2.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

비를 가산한 금액. 다만, 업무직

근로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

은 원료가격과 노임

제16조(물품의 가격) 물품의 가

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.

2. (현행과 같음)

2.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

비를 가산한 금액.




